
 

▌주요 업무 사례▐ 

 

개인 이메일 무기한 압수수색 ‘위법’  
 

지평지성은 주경복 건국대 교수 등을 대리하여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개인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록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한 집행이었고 영장에 압수대상이 되는 전자우

편의 시간적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더라도,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7년치 이메일을 모두 압수

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국가는 주경복 교수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검찰, 교육감 후보 7년치 이메일 압수는 위법” – 한겨레(2012. 9. 11.) 

  

 

[담당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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